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 - 1호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9호(2020.6.11.)로 지정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5호(2024.6.2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

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Ⅰ.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AI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과 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의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AI영재고 반영

  ❍ AI융복합지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R&D↔복합용지) 위치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다. 면 적 : 1,110,83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20년~2026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 타**

7,409 4,835 1,601 153 820

    * 농지전용 부담금, GB해제 부담금 등  

    **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나. 연도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7,409 1,142 2,181 1,689 598 1,103 696 '20~'26

    * 총사업비는 추후 준공연도에 최종 정산하여 확정할 계획임

   다. 재원조달방법
(단위: 억원)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7,409 - - 7,409

 *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총 계 1,110,838 100.00 - 1,110,838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225,592 20.31 △21,559 204,033 18.4
산업용지(R&D) 192,361 17.32 △22,721 169,640 15.3

발전용지 18,469 1.66 - 18,469 1.7 
복합용지 14,762 1.33 1,162 15,924 1.4 

주거
시설
용지

소 계 279,119 25.12 - 279,119 25.1 
단독주택 46,357 4.17 - 46,357 4.2 
공동주택 212,940 19.17 - 212,940 19.1

근린생활시설 19,822 1.78 - 19,822 1.8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14,292 1.29 - 14,292 1.3 

상업시설용지 14,292 1.29 - 14,292 1.3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1,054 0.99 - 11,054 1.0 
지원시설용지 7,453 0.67 - 7,453 0.7 
종교시설용지 1,689 0.15 - 1,689 0.1 
어린이집용지 1,912 0.17 - 1,912 0.2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80,781 52.29 21,559 602,340 54.2
도 로 285,802 25.73 △3,757 282,045 25.2

근린공원 120,063 10.81 2,178 122,241 11.0 
하천, 유수지 

포함

완충녹지 120,747 10.87 - 120,747 10.9 
보행자도로 3,397 0.31 - 3,397 0.3 

광 장 823 0.07 - 823 0.1 
공공청사 15,568 1.40 - 15,568 1.4 
주차장 4,074 0.37 - 4,074 0.4 

공영차고지(버스) 13,541 1.22 - 13,541 1.2 
학교용지 13,000 1.17 23,138 36,138 3.3 
유치원 2,345 0.21 - 2,345 0.2 

전기공급설비 911 0.08 - 911 0.1 
가스정압시설 510 0.05 - 510 0.1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및 공간시설 (변경)

    (기정)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로 ○ 대로 : 4개 노선, 중로 : 30개 노선, 소로 : 41개 노선
주차장 ○ 3개소(4,074㎡)

교통처리
계획

○ 지역간선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 삼소로)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간선도로망 및 
집산ㆍ국지도로망 등 도로 위계를 구성하여 동선처리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가로망은 순환형 가로망을 기본으로 하고, 산단내 화물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하여 20m 이상 폭원 확보

공원계획 ○ 13개소(120,063㎡)

녹지계획 ○ 24개소(120,747㎡)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로 ○ 대로 : 4개 노선, 중로 : 29개 노선*, 소로 : 41개 노선
주차장 ○ 3개소(4,074㎡)

교통처리

계획

○ 지역간선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 삼소로)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간선도로망 및 

집산ㆍ국지도로망 등 도로 위계를 구성하여 동선처리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가로망은 순환형 가로망을 기본으로 하고, 산단내 화물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하여 20m 이상 폭원 확보

공원계획 ○ 13개소(122,241㎡)**

녹지계획 ○ 24개소(120,747㎡)

* 중로 2-첨3-10호선 폐지

** 근린공원 첨3-8호 면적 변경

   나.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변경)

    ❍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감소에 따른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변경

      - 인구수용계획 : 9,323명

      - 산업시설용지 : 당초) 225,592㎡ → 변경) 204,033㎡  감) 21,559㎡

 < 기정 -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용수공급계획
 ○본 사업지구의 생활 및 공업용수는 증설예정인 본촌배수지(기존 

및 증설, V=12,000+20,000㎥)에서 공급토록 계획 

공급

처리

계획

상수공급계획  ○ 일 최대 급수량 4,671㎥/일 

우․오수처리계획  ○ 일 최대 오수량 2,403㎥/일

 < 변경 -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용수공급계획
 ○본 사업지구의 생활 및 공업용수는 증설예정인 본촌배수지(기존 

및 증설, V=12,000+20,000㎥)에서 공급토록 계획 

공급

처리

계획

상수공급계획  ○ 일 최대 급수량 4,185㎥/일 

우․오수처리계획  ○ 일 최대 오수량 4,060㎥/일

< 기정 - 오·폐수량 산정 >

 

구 분
일최대(㎥/일)

비 고
생활오수 공장폐수

주 거 시 설 1,354 - -
산업시설용지 839 210 -

소     계 2,193 210 -
총괄 오․폐수량 2,403 -



< 변경 - 오·폐수량 산정 >

구 분
일최대(㎥/일)

비 고
생활오수 공장폐수

주 거 시 설 3,671 -
산업시설용지 320 24
외부유입수 45 -
소     계 4,036 24

총괄 오․폐수량 4,060

< 기정 – 하수처리계획 >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

처리

계획

우수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주변지형 여건과 지구내 단지 

및 도로계획을 감안,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우수처리계획 수립

오․폐수
○ 사업지구내 발생 오·폐수량은 총 2,403㎥/일이며, 맨홀펌프를 

이용한 압송관로 및 자연유하관로를 통하여 첨단3지구 장성지역에 
설치예정인 신설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 변경 – 하수처리계획 >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

처리

계획

우수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주변지형 여건과 지구내 단지 

및 도로계획을 감안,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우수처리계획 수립

오․폐수
○ 사업지구내 발생 오·폐수량은 총 4,060㎥/일이며, 맨홀펌프를 

이용한 압송관로 및 자연유하관로를 통하여 첨단3지구 장성지역에 
설치예정인 신설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전압 154kV)를 경유하여 배전선로(전압 22.9kV) 통해 공급

     - 산업시설용지 감소 및 공공시설(학교)의 면적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변경

     - 총 전력 수요 및 공급

< 기정 – 전력공급계획 >

(단위: MWh/년)

 

구 분
수   요 공급

(발전소 생산)
비고계 경제자유구역 內 경제자유구역 外

(첨단3지구)

합 계 1,011,185 265,575 745,610 807,759
1단계(39.6MW)

1,011,185 265,575 745,610
305,943

2단계(60.3MW) 501,816

< 변경 – 전력공급계획 >
(단위: MWh/년)

 

구 분
수   요 공급

(발전소 생산)
비고계 경제자유구역 內 경제자유구역 外

(첨단3지구)

합 계 988,828 243,218 745,610 807,759
1단계(39.6MW)

988,828 243,218 745,610
305,943

2단계(60.3MW) 501,816

< 당초 – 전력 수요 예측 >
(단위: MWh/년)

구     분 합  계 경제자유구역 內 경제자유구역 外
(첨단3지구)

비고

합  계 1,011,185 265,575 745,610
공동주택 일반부하 25,224 12,871 12,353
공동주택 동력부하 10,091 5,149 4,942

단독주택 1,675 778 897
산업시설(제조업) 167,303 - 167,303

산업시설(연구, 복합) 537,425 137,497 399,928
산업시설(AI집적단지) 35,027 35,027 -

지원시설 14,203 5,318 8,885
상업, 근생, 공공시설 220,237 68,935 151,302

< 변경 – 전력 수요 예측 >
(단위: MWh/년)

구     분 합  계 경제자유구역 內 경제자유구역 外
(첨단3지구)

비고

합  계 988,828 243,218 745,610 
공동주택 일반부하 25,224 12,871 12,353 
공동주택 동력부하 10,091 5,149 4,942 

단독주택 1,675 778 897 
산업시설(제조업) 167,303 - 167,303 

산업시설(연구, 복합) 511,811 111,883 399,928 
산업시설(AI집적단지) 35,027 35,027 -

지원시설 14,203 5,318 8,885 
상업, 근생, 공공시설 223,494 72,192 151,302 

    ❍ 열에너지 공급계획 (변경없음) 

    

    ❍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없음)

   라. 정보통신공급계획 (변경)

    ❍ 소요회선 및 공급계획

     - 소요회선 : 당초) 28,830회선 → 변경) 31,110회선

     - 공급계획 : ㈜KT(유선통신선로 공급)



< 기정 – 소요 회선 산정 >

구        분 공급계획* 산정근거 소요회선 비 고
총   계 - - 28,830

산업용지 R&D, 발전, 복합 4,308인 1회선/10인 431 종사자수

주거용지
단독, 공동 3,917세대 1회선/세대 3,917
근린생활 47,573㎡ 1회선/10㎡ 4,757

상업용지 상업시설 85,752㎡ 1회선/10㎡ 8,575

지원용지
지원시설 17,887㎡ 1회선/10㎡ 1,789
종교시설 3,040㎡ 1회선/10㎡ 304
어린이집 2,294㎡ 1회선/10㎡ 229

기타용지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보행자 도로, 광장

- - -

공공청사 26,593㎡ 1회선/10㎡ 2,659
주차장 13,037㎡ 1회선/10㎡ 1,304

공영차고지 30,037㎡ 1회선/10㎡ 3,004
학교, 유치원 18,414㎡ 1회선/10㎡ 1,841
전기공급설비 1개소 10회선/개소당 10
가스정압시설 1개소 10회선/개소당 10

< 변경 – 소요 회선 산정 >

구        분 공급계획* 산정근거 소요회선 비 고
총   계 - - 31,110

산업용지 R&D, 발전, 복합 3,581인 1회선/10인 358 종사자수

주거용지
단독, 공동 3,917세대 1회선/세대 3,917
근린생활 47,573㎡ 1회선/10㎡ 4,757

상업용지 상업시설 85,752㎡ 1회선/10㎡ 8,575

지원용지
지원시설 17,887㎡ 1회선/10㎡ 1,789
종교시설 3,040㎡ 1회선/10㎡ 304
어린이집 2,294㎡ 1회선/10㎡ 229

기타용지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보행자 도로, 광장

- - -

공공청사 28,022㎡ 1회선/10㎡ 2,802
주차장 13,037㎡ 1회선/10㎡ 1,304

공영차고지 24,374㎡ 1회선/10㎡ 2,437
학교, 유치원 46,180㎡ 1회선/10㎡ 4,618
전기공급설비 1개소 10회선/개소당 10
가스정압시설 1개소 10회선/개소당 10

       * 공급계획 면적(㎡)은 연면적 기준(연면적 = 면적 × 건폐율 ×용적률) 

   마.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 폐기물 발생량 산정

      -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 원단위는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2013, 환경부」의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산업&연구용지 945kg/일, 주거시설용지 

3,713kg/일, 근린시설용지 255kg/일, 상업시설용지 591kg/일로 총 5.5톤/일로 

예측됨

< 기정 –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

구 분 인구
(인)

발생량원단위(㎏/인·일) 발생량(㎏/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산업&연구용지 3,076 0.12 0.02 0.12 812 378 68 366 

단독주택용지 289 0.13 0.18 0.10 117 37 52 28 

공동주택용지 4,433 0.11 0.17 0.12 1,764 496 749 519

근린시설용지 967 0.12 0.02 0.12 255 119 21 115 

상업시설용지 771 0.26 0.11 0.39 590 203 86 301 

합 계 9,536 -　 -　 -　 3,539 1,233 976 1,329
< 변경 –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

구 분 인구
(인)

발생량원단위(㎏/인·일) 발생량(㎏/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산업&연구용지 3,581 0.12 0.02 0.12 945 440 79 426 

단독주택용지 3741) 0.13 0.18 0.10 151 48 67 37 

공동주택용지 8,9491) 0.11 0.17 0.12 3,562 1,002 1,512 1,047 

근린시설용지 967 0.12 0.02 0.12 255 119 21 115 

상업시설용지 771 0.26 0.11 0.39 591 203 86 301 

합 계 14,642 - - - 5,505 1,812 1,766 1,926 

1) 인구수용계획(주거) 오기 정정 반영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 공동주택 평형별 배분은 관련 개발지침,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85㎡초과로 구분하고 각각 26.2%:31.1%:42.7%의 비율로 배분

   ❍ AI 융복합지구 계획인구는 9,323인(3,917세대)으로 설정(단독:공동=17.9%:82.1%)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

구분
부지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인)
비고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구성비(%)
계 259,297 100.0 3,917 100.0 9,323

2.38인

/세대　
단독주택 46,357 17.9 157 4.0 374
공동주택 212,940 82.1 3,760 96.0 8,949

< 공동주택 규모별 배분계획 >

구분
부지면적 세대수 수용

인구(인)

주택규모

(㎡)
비고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구성비(%)

공동

주택

계 212,940 100.0 3,760 100.0 8,949 -
60㎡이하 55,762 26.2 1,393 37.0 3,316 59
60~85㎡ 66,254 31.1 1,214 32.3 2,889 84
85㎡초과 90,924 42.7 1,153 30.7 2,744 120

      ※ 공동주택 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광역교통체계 (변경없음)

  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안) (변경없음)

  다. 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

   ❍ 지역간선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 삼소로)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간선도로망 및 

집산ㆍ국지도로망 등 도로 위계를 구성하여 동선처리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가로망은 순환형 가로망을 기본으로 하고, 산단내 화물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하여 20m 이상 폭원 확보

   ❍ AI영재고 부지 반영으로 인한 교통처리계획 일부 변경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변경) 

    (기정)

구 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용 지 코드 업종명

총계 - 225,592 100.0

산업
시설
용지

R&D

소계 - 192,361 85.3

J58 출판업

192,361 85.3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발전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8,469 8.2

복합

소계 - 14,762 6.5

J58 출판업

14,762 6.5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887) (4.4)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변경)

구 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용 지 코드 업종명
총계 - 204,033 100.00

산업
시설
용지

R&D

소계 - 169,640 83.1
J58 출판업

169,640 83.1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발전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8,469 9.1

복합

소계 - 15,924 7.8
J58 출판업

15,924 7.8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887) (4.9)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지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 (변경없음)

  나. 교육시설 (변경)

   ❍ 첨단과학기술 혁신 선도 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AI영재고 부지 반영

   ❍ 인구수용계획 : 9,323명

< 기정 – 교육시설용지 >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5,345

유치원2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7-4 일원 2,345

초등학교2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7-6 일원 13,000

< 변경 – 교육시설용지 >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8,483

유치원2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7-4 일원 2,345

초등학교2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7-6 일원 13,000

고등학교1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836 일원 23,138 AI 영재고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기정 – 공원·녹지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총 면적 1,110,838 100.0

공원·녹지 총계 240,810 21.7

공 원 120,063 10.8 하천, 저류지 포함

녹 지 120,747 10.9

<변경 – 공원·녹지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총 면적 1,110,838 100.0

공원·녹지 총계 242,988 21.9

공 원 122,241 11.0 하천, 저류지 포함

녹 지 120,747 10.9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Ⅱ. AI융복합지구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4차)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지구 명칭 : 변경없음

  ❍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2. 개발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개요 : 변경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 면    적 : 1,110,838㎡

  ❍ 시행기간 : 2020년 ~ 2026년

  ❍ 사 업 비 : 7,409억원

  ❍ 시행방법 : 공영개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 사업시행자 : (기정)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변경)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게재 생략)



 5.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총 계 1,110,838 100.00 - 1,110,838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225,592 20.31 △21,559 204,033 18.4
산업용지(R&D) 192,361 17.32 △22,721 169,640 15.3

발전용지 18,469 1.66 - 18,469 1.7 
복합용지 14,762 1.33 1,162 15,924 1.4 

주거
시설
용지

소 계 279,119 25.12 - 279,119 25.1 
단독주택 46,357 4.17 - 46,357 4.2 
공동주택 212,940 19.17 - 212,940 19.1

근린생활시설 19,822 1.78 - 19,822 1.8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14,292 1.29 - 14,292 1.3 

상업시설용지 14,292 1.29 - 14,292 1.3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1,054 0.99 - 11,054 1.0 
지원시설용지 7,453 0.67 - 7,453 0.7 
종교시설용지 1,689 0.15 - 1,689 0.1 
어린이집용지 1,912 0.17 - 1,912 0.2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80,781 52.29 21,559 602,340 54.2
도 로 285,802 25.73 △3,757 282,045 25.2

근린공원 120,063 10.81 2,178 122,241 11.0 
하천, 유수지 

포함

완충녹지 120,747 10.87 - 120,747 10.9 
보행자도로 3,397 0.31 - 3,397 0.3 

광 장 823 0.07 - 823 0.1 
공공청사 15,568 1.40 - 15,568 1.4 
주차장 4,074 0.37 - 4,074 0.4 

공영차고지(버스) 13,541 1.22 - 13,541 1.2 
학교용지 13,000 1.17 23,138 36,138 3.3 
유치원 2,345 0.21 - 2,345 0.2 

전기공급설비 911 0.08 - 911 0.1 
가스정압시설 510 0.05 - 510 0.1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 : 변경(붙임1)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변경(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

  ❍ 열람기간: 2025. 2. 14. ~ 2025. 2. 28.(15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062-613-6092), 광주광역시

도시공사(☎062-600-6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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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_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10,838 - 1,110,838 100.0

주거
지역

소 계 436,875 - 436,875 39.3

제2종일반주거지역 390,478 - 390,478 35.1

준주거지역 46,397 - 46,397 4.2

상업
지역

소 계 26,135 - 26,135 2.4

일반상업지역 26,135 - 26,135 2.4

공업
지역

소 계 334,283 - 334,283 30.1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334,283 - 334,283 30.1

녹지
지역

소 계 313,545 - 313,545 28.2

자연녹지지역 313,545 - 313,545 28.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5 10,540 175,397 29 4,631 77,102 21 3,129 66,242 25 2,780 32,053 

변경 74 10,307 171,640 29 4,631 77,102 20 2,896 62,485 25 2,780 32,053 

대로 4 1,535 45,624 - - - 3 1,322 39,660 1 213 5,964 

중로
기정 30 6,545 109,017 11 3,142 62,212 11 1,537 24,413 8 1,866 22,392 

변경 29 6,312 105,260 11 3,142 62,212 10 1,304 20,656 8 1,866 22,392 

소로 41 2,460 20,756 18 1,489 14,890 7 270 2,169 16 701 3,697 

※ 기존도로(호남고속도로, 하남진곡산단로, 국도1호선 등), 도로가감속 및 가각 면적 제외(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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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첨3-1 30 주간선도로 503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2-8 일원

장성군 남면 
삼태리

399-4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대로 2 첨3-2 30 주간선도로 193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산3-5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대로 2 첨3-5 30 주간선도로 626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2 일원

장성군 남면
삼태리

387-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대로 3 첨3-3 20~28 주간선도로 2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9-113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104-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1 20 집산도로 217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27-23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3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2 20 집산도로 285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3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9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3 20 집산도로 587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7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5-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4 20 집산도로 198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8-7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8-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5 20 집산도로 194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2-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3-4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7 16 집산도로 157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601-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8-4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8 20 집산도로 82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27 일원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21-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11 20 집산도로 191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838-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12 20 집산도로 234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837-10 일원

장성군 남면
삼태리

19-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16 20 집산도로 316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12-3 일원

장성군 남면
삼태리

412-1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1 첨3-20 20 집산도로 681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16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12-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2 16 집산도로 148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97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3 16 집산도로 52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97 일원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81-3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5  16 집산도로 26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6-1 일원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81-48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6 15 집산도로 179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98-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22-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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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첨3-10 16 집산도로 233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071-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838-5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11 16 집산도로 214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56 일원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85-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12 16 집산도로 18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015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14 16 집산도로 319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90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8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15 16 집산도로 168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2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85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16 16 집산도로 19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85 일원

장성군 남면

삼태리
131-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2 첨3-21 16 집산도로 161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548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4-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1 12 집산도로 178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6-10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6-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2 12 집산도로 263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5-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4 12 집산도로 378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60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6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5 12 집산도로 179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6-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4-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6 12 집산도로 173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01-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7 12 집산도로 189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9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산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8 12 집산도로 166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산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중로 3 첨3-12 12 집산도로 340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6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 12. 31)

기정 소로 1 첨3-1 10 국지도로 114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8-4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3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소로 1 첨3-2 10 국지도로 133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8-3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8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3 10 국지도로 153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8-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4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6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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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첨3-5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6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10-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6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0-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7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3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10-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8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9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4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00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10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11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6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9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12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13 10 국지도로 5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69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68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20 10 국지도로 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12-3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785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21 10 국지도로 71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37-13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37-1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1 첨3-28 10 국지도로 105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6-8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6-3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소로 1 첨3-29 10 국지도로 71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5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소로 1 첨3-30 10 국지도로 71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3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소로 2 첨3-1 9 국지도로 9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1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32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2 첨3-2 8 국지도로 12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6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2 첨3-3 8 국지도로 14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31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2 첨3-4 8 국지도로 20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8-7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8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2 첨3-15 8 국지도로 13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7-3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7-4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2 첨3-16 8 국지도로 13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8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9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소로 2 첨3-17 8 특수도로 189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26-1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31-11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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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첨3-1 5 특수도로 30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8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6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2 5 특수도로 18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6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5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3 5 특수도로 35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5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4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4 5 특수도로 18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1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5 5 특수도로 41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601-1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6 5 특수도로 4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7 5 특수도로 34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70-1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8 5 특수도로 22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산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산1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9 5 특수도로 37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17-4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18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10 5 특수도로 40
장성군 남면

산동리 
545-23 일원

장성군 남면
산동리 

545-22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11 5 특수도로 37
장성군 남면

산동리 
36 일원 

장성군 남면
산동리 
36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12 5 특수도로 40
장성군 남면

산동리 
38-3 일원

장성군 남면
산동리 

38-3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13 5 특수도로 100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2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78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소로 3 첨3-17 6 특수도로 16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7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7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소로 3 첨3-18 5 특수도로 17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6-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6-3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소로 3 첨3-19 5~6 국지도로 176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785-1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 104-6 일원

일반
도로

-
광주 2023-111호
전남 2023-184호

(2023.5.11)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중로 

2-첨3-10호선
-

∙ 도로 시설 폐지
    (L= 233m, B=16m)

∙ AI영재고 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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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변경없음) / ■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

■ 공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계 13 120,063 - 증) 2,178 13 122,241
근린공원 6 81,020 - 증) 2,178 6 83,198
소공원 6 19,029 - - 6 19,029
체육공원 1 20,014 - - 1 20,014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개소 120,063 증) 2,178 122,241

기정 첨3-1 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6-10 일원 2,309 - 2,309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2 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5-3 일원 17,100 - 17,100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5 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59 일원 10,092 - 10,092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7 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산 68 일원 38,719 - 38,719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8 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080 일원 6,942 - 6,942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변경 첨3-10 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1 5,858 증) 2,178 8,036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1 공원 소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7-3 일원 1,413 - 1,413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2 공원 소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96-11 일원 8,315 - 8,315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3 공원 소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43-7 1,802 - 1,802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4 공원 소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27 일원 2,278 - 2,278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5 공원 소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888-1 일원 1,732 - 1,732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7 공원 소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05-5 일원 3,489 - 3,489

광주 2022-229호
전남 2022-390호

(2022.8.18)

기정 첨3-1 공원 체육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산12-3 일원 20,014 - 20,014

광주 2023-111호
전남 2023-184호

(2023.5.11)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첨3-10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5,858㎡ → 8,036㎡ 증) 2,178㎡

∙ AI영재 고등학교 인접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면적 변경

 ■ 녹지(변경없음) / ■ 광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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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개소 15,568 - 15,568

기정 첨3-2
공공
청사

경찰서
광주 북구 대촌동 

산3 일원
13,223 - 13,223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첨3-4
공공
청사

행정복지센터
광주 북구 월출동 

697-4 일원
2,345 - 2,345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개소 15,345 증) 23,138 38,483

기정 유2 학교 유치원
광주 북구 월출동 

697-4 일원
2,345 - 2,345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기정 초2 학교 초등학교
광주 북구 월출동 

697-6 일원
13,000 - 13,000

광주 2020-552호
전남 2020-587호

(2020.12.31)

신설 고1 학교 고등학교
광주 북구 오룡동

산 80 일원
- 증) 23,138 23,138 -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고1 고등학교
∙ 학교 시설 신설
 - 면적 : 23,138㎡

∙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
영재학교(AI영재고) 시설 결정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변경없음)

■ 하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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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산업시설
(R&D)
용지

소계 192,361 - 192,361

∙ 산업시설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권자에게 승
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 단, 획지 분할 시 최소 분할면
적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
획” 산업시설구역 관리방침에 
따라 1,65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1 4,866 -1 4,866 

연구2 3,306 -1 2,980 

-2 326 

연구3 17,035 -1 4,426 

-2 4,426 

-3 4,426 

-4 3,757 

연구4 23,577 -1 3,258 

-2 2,637 

-3 2,947 
-4 2,947 
-5 2,947 
-6 2,947 
-7 3,072 
-8 2,822 

연구5 10,571 -1 3,524 
-2 3,523 
-3 3,524 

연구6 11,212 -1 6,917 
-2 4,295 

연구7 1,904 -1 1,904 
연구8 13,558 -1 3,447 

-2 3,436 
-3 3,255 
-4 3,420 

연구9 9,947 -1 4,552 
-2 4,459 
-3 936 

연구10 11,924 -1 3,298
-2 3,279
-3 3,279
-4 2,068

연구11 51,246 -1 47,246 
-2 4,000

연구12 10,668 -1 5,243 
-2 5,425 

연구13 12,238 -1 4,638 
-2 3,800 
-3 3,800 

연구14 10,309 -1 5,185
-2 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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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산업시설
(R&D)
용지

소계 169,640 - 169,640

∙ 산업시설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
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
우 가능하다. 

∙ 단, 획지 분할 시 최소 분할면적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
시설구역 관리방침에 따라 1,6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1 4,866 -1 4,866 

연구2 3,306 -1 2,980 

-2 326 

연구3 17,035 -1 4,426 

-2 4,426 

-3 4,426 

-4 3,757 

연구4 23,577 -1 3,258 

-2 2,637 

-3 2,947 

-4 2,947 

-5 2,947 

-6 2,947 

-7 3,072 

-8 2,822 

연구5 10,571 -1 3,524 

-2 3,523 

-3 3,524 

연구6 11,212 -1 6,917 

-2 4,295 

연구7 1,904 -1 1,904 

연구8 13,558 -1 3,447 

-2 3,436 

-3 3,255 

-4 3,420 

연구9 9,947 -1 4,552 

-2 4,459 

-3 936 

연구10 14,762 -1 5,381

-2 5,381

-3 4,000

연구11 47,246 -1 47,246 

연구12 11,656 -1 6,532

-2 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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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용지(변경없음)

다) 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4,762 - 14,762 ∙ 복합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
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권자
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 단, 획지 분할 시 최소 분할면적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

구역 관리방침에 따라 1,650㎡이상 확
보하여야 한다.

복합용지 복합1 10,762 - 1 4,875

- 2 5,887

복합2 4,000 - 1 4,00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5,924 - 15,924 ∙ 복합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

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권자
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 단, 획지 분할 시 최소 분할면적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
구역 관리방침에 따라 1,650㎡이상 확
보하여야 한다.

복합용지 복합1 15,924 - 1 2,068

- 2 3,969

- 3 2,943

- 4 2,944

- 5 4,000

라)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교육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5,345 - 15,345

교육시설 유치원1 2,345 광주 북구 월출동 697-4 일원 2,345

초등학교1 13,000 광주 북구 월출동 697-6 일원 13,00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8,483 - 38,483

교육시설 유치원1 2,345 광주 북구 월출동 697-4 일원 2,345

초등학교1 13,000 광주 북구 월출동 697-6 일원 13,000

고등학교1 23,138 광주 북구 오룡동산 80 일원 23,138

사) 주거용지(변경없음) / 아)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7,000)(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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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산업시설(R&D)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R&D)

연구1
~

연구14

허용
용도

연구1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연구
1~14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연구소(그 외 유사한 시설)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실험실공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5호)에 

따른 시험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 허용업종 및 불허업종은 [별표1] 산업단지 유치업종 계획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면을 다양화 하고 가급적 소

재자체의 질감을 활용하여 입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또는 단조로운 가로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의 

입체적 분할을 권장한다.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유도 및 개방감 형성을 위해 투시성 재료 적용을 

권장한다.
∙ 색상 및 옥외광고물
­색상,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차)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지붕 및 옥상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탑 상부 대형 구조물 설치를 금하며, 옥상구조물 등의 

설비는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파라펫 설치 및 차폐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 담장
­경계부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산업시설용지 내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 기타
­부속시설물은 가급적 옥상 또는 측면부 배치를 권장하며, 외부로 노출시 

차폐디자인을 권장한다.
­범죄예방을 고려한 셉테드(CPTED) 디자인 및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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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R&D)

연구1
~

연구14

형태 및
외관

∙ 기타

­건축선 후퇴를 통한 공지 발생구간은 보행활동 공간으로 확대하며 보행

방해시설 설치를 금하여 보도와의 단차 발생을 지양한다.

­공원 및 녹지 방면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권장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 중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산업시설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

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획지의 합병은 가구 단위 내에서 허용하며, 산업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획지가 되도록 한다.

­분할되는 획지의 최소규모는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 관

리방침에 따라 1,6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과소한 규모의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병

하도록 한다.

친환경
계획

∙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친환경계획에 관한 조성 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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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R&D)

연구1
~

연구12

허용
용도

연구1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연구
1~12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연구소(그 외 유사한 시설)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실험실공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5호)에 

따른 시험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 허용업종 및 불허업종은 [별표1] 산업단지 유치업종 계획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면을 다양화 하고 가급적 소

재자체의 질감을 활용하여 입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또는 단조로운 가로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의 

입체적 분할을 권장한다.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유도 및 개방감 형성을 위해 투시성 재료 적용을 

권장한다.
∙ 색상 및 옥외광고물
­색상,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차)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지붕 및 옥상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탑 상부 대형 구조물 설치를 금하며, 옥상구조물 등의 

설비는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파라펫 설치 및 차폐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 담장
­경계부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산업시설용지 내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 기타
­부속시설물은 가급적 옥상 또는 측면부 배치를 권장하며, 외부로 노출시 

차폐디자인을 권장한다.
­범죄예방을 고려한 셉테드(CPTED) 디자인 및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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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R&D)

연구1
~

연구12

형태 및
외관

∙ 기타

­건축선 후퇴를 통한 공지 발생구간은 보행활동 공간으로 확대하며 보행

방해시설 설치를 금하여 보도와의 단차 발생을 지양한다.

­공원 및 녹지 방면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권장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 중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산업시설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

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획지의 합병은 가구 단위 내에서 허용하며, 산업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획지가 되도록 한다.

­분할되는 획지의 최소규모는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 관

리방침에 따라 1,6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과소한 규모의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병

하도록 한다.
친환경
계획

∙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친환경계획에 관한 조성 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나) 발전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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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복합1
~

복합2

허용용도
복합1
~

복합2

[산업시설]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연구소(그 외 유사한 시설)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

시설, 실험실공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

시설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5호)

에 따른 시험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 허용업종 및 불허업종은 [별표1] 연구개발, 물류유통 계획에 따른다

[기타시설]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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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복합1
~

복합2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산업시설면적은 연면적 기준 50% 이상으로 배치하고, 그 외 비산업시설인 

상업․문화․복지 등 기타지원시설은 연면적 기준 50% 미만으로 배치한다.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허용업종은 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을 따른다.

­복합용지 내 비산업시설인 교육․연구․상업․문화․복지 등 기타지원시설의 세

부 용도별 비율은 지정권자가 입주 기업의 건축배치계획 및 제 영향평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면을 다양화 하고 가급적 소

재자체의 질감을 활용하여 입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또는 단조로운 가로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의 

입체적 분할을 권장한다.

­기단부 조성시 가로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가로방면 배치를 권장하며, 

옥외공간 조성을 통한 휴게공간 활용을 권장한다.

∙ 색상 및 옥외광고물

­색상,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차)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지붕 및 옥상

­과도한 옥탑부 디자인 및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고 인접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탑 상부 대형 구조물 설치를 금하며, 옥상구조물 등

의 설비는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파라펫 설치 및 차폐디자인을 적용하

거나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 담장

­경계부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권자의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부속시설물은 가급적 옥상 또는 측면부 배치를 권장하며, 외부로 노출시 

차폐디자인을 권장한다.

­범죄예방을 고려한 셉테드(CPTED) 디자인 및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건축선 후퇴를 통한 공지 발생구간은 보행활동 공간으로 확대하며 보

행방해시설 설치를 금하여 보도와의 단차 발생을 지양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 중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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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복합1
~

복합2

차량
진출입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

치할 수 없다.

주차장

∙ 복합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복합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복합시설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

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획지의 합병은 가구 단위 내에서 허용하며, 복합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획지가 되도록 한다.

­분할되는 획지의 최소규모는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 관

리방침에 따라 1,6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과소한 규모의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

병하도록 한다.

친환경
계획

∙ 복합시설용지에 대한 친환경계획에 관한 조성 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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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복합1

허용용도

복합
1-1
~
1-2

[산업시설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이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연구소(그 외 유사한 시설)

  -제17호 공장

  -제28호 창고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

시설, 실험실공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5호)

에 따른 시험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허용업종 및 불허업종은 [별표1] 연구개발, 물류유통 계획에 따른다. 

복합
1-3
~
1-5

[산업시설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이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제18호 창고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허용업종 및 불허업종은 [별표1] 제조업, 연구개발, 물류유통 계획에 따른다. 

[기타시설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미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공연장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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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복합1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산업시설면적은 연면적 기준 50% 이상으로 배치하고, 그 외 비산업시설인 

상업․문화․복지 등 기타지원시설은 연면적 기준 50% 미만으로 배치한다.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허용업종은 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을 따른다.

­복합용지 내 비산업시설인 교육․연구․상업․문화․복지 등 기타지원시설의 세

부 용도별 비율은 지정권자가 입주 기업의 건축배치계획 및 제 영향평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면을 다양화 하고 가급적 소

재자체의 질감을 활용하여 입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또는 단조로운 가로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의 

입체적 분할을 권장한다.

­기단부 조성시 가로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가로방면 배치를 권장하며, 

옥외공간 조성을 통한 휴게공간 활용을 권장한다.

∙ 색상 및 옥외광고물

­색상,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차)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지붕 및 옥상

­과도한 옥탑부 디자인 및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고 인접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탑 상부 대형 구조물 설치를 금하며, 옥상구조물 등

의 설비는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파라펫 설치 및 차폐디자인을 적용하

거나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 담장

­경계부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권자의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부속시설물은 가급적 옥상 또는 측면부 배치를 권장하며, 외부로 노출시 

차폐디자인을 권장한다.

­범죄예방을 고려한 셉테드(CPTED) 디자인 및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건축선 후퇴를 통한 공지 발생구간은 보행활동 공간으로 확대하며 보

행방해시설 설치를 금하여 보도와의 단차 발생을 지양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 중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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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복합1

차량
진출입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

치할 수 없다.

주차장

∙ 복합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복합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복합시설용지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건축허가

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획지의 합병은 가구 단위 내에서 허용하며, 복합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획지가 되도록 한다.

­분할되는 획지의 최소규모는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 관

리방침에 따라 1,6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과소한 규모의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

병하도록 한다.

친환경
계획

∙ 복합시설용지에 대한 친환경계획에 관한 조성 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별표1 산업단지 유치업종 계획 (변경없음)

- 34 -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사) 주거용지(변경없음)

아) 공공 및 기타시설(변경)

 (1)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3) 교육시설용지(변경) 

■ 당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
시설

유1

~

초1

허용

용도

유1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등1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
시설

유1

~

고1

허용

용도

유1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1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고1
∙ 「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영재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4)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5) 가스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6)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없음) / (7)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8) 어린이집용지(변경없음)  / (9) 공통사항(변경없음) 

자)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7,000) (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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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변경)
◦ 유상공급 대상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분양

◦ 무상공급 대상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무상공급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구  분
당초

증감(㎡)
변경

관리처분계획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110,838 100.0 - 1,110,838 100.0

처분대상

용지
(유상공급)

소  계 564,661 50.8 1,579 566,240 5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해 공급

산업시설

용지

소계 225,592 20.3 △21,559 204,033 18.4
산업용지(R&D) 192,361 17.3 △22,721 169,640 15.3

발전용지 18,469 1.7 - 18,469 1.7
복합용지 14,762 1.3 1,162 15,924 1.4

주거시설

용지

소계 279,119 25.1 - 279,119 25.1
단독 46,357 4.2 - 46,357 4.2
공동 212,940 19.1 - 212,940 19.1

근린생활 19,822 1.8 - 19,822 1.8
상업업무

용지

소계 14,292 1.3 - 14,292 1.3
상업시설용지 14,292 1.3 - 14,292 1.3

지원시설

용지

소계 11,054 1.0 - 11,054 1.0
지원시설용지 7,453 0.7 - 7,453 0.7
종교시설용지 1,689 0.1 - 1,689 0.1
어린이집용지 1,912 0.2 - 1,912 0.2

기타

소계 34,604 3.1 23,138 57,742 5.3
공공청사 15,568 1.4 - 15,568 1.4

공영차고지(버스) 13,541 1.2 - 13,541 1.2
주차장 4,074 0.4 - 4,074 0.4

전기공급 911 0.1 - 911 0.1
가스정압 510 0.1 - 510 0.1
학교용지 - 0.0 23,138 23,138 2.1

국가/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무상공급)

소  계 546,177 49.2 △1,579 544,598 48.9 -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4의 

규정에 

의해 공급 

당해시설물

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 

귀속함

도로

소 계 285,802 25.7 △3,757 282,045 25.2 -

중로1류 이상 207,847 18.7 - 207,847 18.7 광주광역시

중로1류 미만
10,456 0.9 - 10,456 0.9 광주광역시,광산구

67,499 6.1 △3,757 63,742 5.6 광주광역시,북구

보행자

도로

소계 3,397 0.3 - 3,397 0.3 -

- 189 0.0 - 189 0.0 광주광역시,광산구

- 3,208 0.3 - 3,208 0.3 광주광역시,북구

광  장 823 0.1 - 823 0.1 광주광역시,북구

공원

소 계 120,063 10.8 2,178 122,241 11.0 -

소공원 19,029 1.7 - 19,029 1.7 광주광역시,북구

체육공원 20,014 1.8 - 20,014 1.8 광주광역시,광산구

근린공원 81,020 7.3 2,178 83,198 7.5 광주광역시,북구

녹지

소 계 120,747 10.9 - 120,747 10.9 -

- 49,356 4.5 - 49,356 4.5 광주광역시,광산구

- 71,391 6.4 - 71,391 6.4 광주광역시,북구

학교용지 13,000 1.2 - 13,000 1.2 교육청

유치원 2,345 0.2 - 2,345 0.2 교육청

저류지(공원중복결정) 10,660 1.0 - 10,660 1.0 광주광역시,북구

  ※ 관리처분계획 표기 : 재산관리기관, 관리사무위임 받은자

  - 사업시행자는 개별법상 공공시설 관리청과 관리사무위임 받은 기관 간 정한 소유․관리 기준(결정)에 따라 협의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